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행정심판 재결 사건 04-15959]

▣ 회신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 고시되

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 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 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반드시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

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

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 신청 청구권이 있다.


